
내용증명

제목 : 낙찰 후 법적 절차 예정 통보

발신인 : 
주 소 : 

수신인 : 
주 소 : 

<부동산의 표시>

-아 래-

1. 귀하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인은 0000 타경 0000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상기 
부동산을 낙찰받은 000입니다. 본인은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귀하에게 앞으로의 경매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본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2. 귀하는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위 경매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
부터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매사건에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법원 절차상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상기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하였다는 증명서(명도 확인서)를 낙찰자로부터 인수 받고 배당기일에 법원에 제출해야 임차 보
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하는 임차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기일 이후 상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배당기일 이전까지 낙찰자에게 상기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하며 
배당기일 이후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낙찰자에 인도하지 않을 시, 상기 부동산을 무단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0,000,000원 (감정가의 1％)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시 낙찰자는 00지방법원에 강제집
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4. 위의 절차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00지방법원 경매 계(전화:000-000-0000)로 전화하셔
서 사건번호 0000 타경 0000를 알려주시고 사건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
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위에 기재된 모든 법적 절차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재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위
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6. 본인도 금전이 부족한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기 부동산을 매입하였기에 신속하
게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송된 내용증명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이사
날짜 및 명도에     관해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아래의 법률 대리인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낙찰자 대리인 전화번호 : 

2024 .  02.  04.
낙찰자 000 (인)



내용증명

제목 : 낙찰 후 법적 절차 예정 통보

발신인 : 
주 소 : 

수신인 : 
주 소 : 

<부동산의 표시>

-아 래-

2. 귀하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인은 0000 타경 0000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상기 부동산을 
낙찰받은 000입니다. 본인은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귀하에게 앞으로의 경매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본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2. 귀하는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위 경매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매사건에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법원 
절차상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상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다는 증명서(명도 확인
서)를 낙찰자로부터 인수 받고 배당기일에 법원에 제출해야 임차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하는 임차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기일 이후 상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배당기일 이전까지 낙찰자에게 상기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하며 배당기일 이후 귀
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낙찰자에 인도하지 않을 시, 상기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0,000,000원 (감정가의 1％)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시 낙찰자는 00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4. 위의 절차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00지방법원 경매 계(전화:000-000-0000)로 전화하셔서 사건번
호 0000 타경 0000를 알려주시고 사건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위에 기재된 모든 법적 절차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재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위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6. 본인도 금전이 부족한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기 부동산을 매입하였기에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송된 내용증명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이사날짜 및 명도에     
관해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아래의 법률 대리인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낙찰자 대리인 전화번호 : 

2024 .  02.  04.
낙찰자 000 (인)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 
이 름 : 
주 소 :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매수인 :         (인)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간에 이사날짜를 미리 정
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명도 합의서

낙찰자  000(“갑”)과 점유자 ooo(“을”)는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낙찰 부동산 주소

3. “을”은 0000년 0 월 00 일까지 상기 부동산에서 이사하기로 한다. 또한 “을”은 점유를 제3자
에게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은 “을”에게 이사비로 일금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사비는 1항에 기재한 이사 약
정일까지 상기 부동산에 모든 이삿짐과 폐기물을 반출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상기 부동산 분양 당시의 모든 옵션 (번호키, 비디오폰 등 분양 당시의 모든 물품 및 
시설)을 파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며, 이사할 때도 가져갈 수 없으며 상기 부동산에 관련된 모
든 공과금은 정산하기로 한다. 만약 미정산된 공과금이 있는 경우 “갑”은 제2항의 이사비에서 미
정산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한 “을”은 상기 부동산에 남아있는 이삿짐들은 버린 것으로 
인정하고, 남은 이삿짐을 “갑”이 임의로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4, “을”은 제1항에 기재된 이사 약정일 이후엔 어떠한 경우라도 상기 부동산이 “갑”에게 인도집
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갑”이 문을 강제로 개문하여 제3항의 행위를 하여도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5. “갑”과 “을”은 위 약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시 쌍방에게 위약벌로 일금 일천만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0000. 0. 00.
낙찰자
성    명 :  000  (인)

점유자
성    명 :  000  (인)



명도�낙찰�후� 첫� 대면(현관문�쪽지)

안녕하세요.

0000� 타경� 0000� 경매사건

낙찰자의�대리인� 000과장입니다.

앞으로의�경매진행�절차에�대해서�

낙찰자와의�원활한�협의를�돕고자�

송구스러운�마음에도�불구하고

쪽지�남기게�되었습니다.

0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진행절차와�협의사항들을

상세히�알려드리겠습니다.


